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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 준수사항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1. 경력산정기준 :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경력으로 인정
  - 3개월 : 480시간,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3년 : 5,760시간  

    5년 : 9,600시간, 7년 : 13,440시간

    ② 시간단위(주단위, 월단위 등)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23.01.01.~2023.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허위 경력 또는 경력산정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제공인력 등록 취소

  ◈�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 � � � 1.� 재판정의� 개념
� � � � � � -� 이용자가� 동일� 서비스에� 대해� 1회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비스� 효과� 극대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 도모� 등�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최대� 5년까지� 가능)� � � � � � � �

� � � �
� � � � 2.� 재판정� 가능� 사업(서비스� 종류� 후�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능)
� � � � � 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 � � � � � � � � � � � � ②� 사랑나눔안마서비스(2년� 지나도� 신청가능)
� � � � � ③� 실버심리지원서비스� (만� 70세� 이상� 위험군)� ④�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우울증� 고위험군)
� � � � � 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⑥� 장애인� 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재판정� 최대� 5회)
� � � � � ⑦�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재판정� 최대� 3회� 총� 12개월� 지원)�
� � � � � ⑧� 가사지원서비스(재판정� 1회)
� � � � � ⑨� 일상돌봄서비스(재판정� 최대5회)

3.� 재판정� 대상자� 지원기간� 연장� 절차� 및� 처리
� � � � � � ※�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종료� 이후� 정기� 이용자� 모집� 기간� 시� 신청� 가능
� � � � � �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한해� 재판정� 수시접수� 가능.� 단,� 3개월� 지원기간� 이후� 재신청)
� � � � �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연도� 내� 종료� 안내
� � � � �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설(‘24.하)에� 따른� 사업종료� /� 이용자� 모집은� 2024년� 8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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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접수� 관련� 안내
� � � � 1.� 수시접수� 가능� 사업� 및� 기준�

� � � � 2.� 접수방법� :� 매월� 20일~21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휴일일� 경우,� 순연하여� 2일� 접수)
� � � � 3.� 접수절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만� 해당�

◈� 추가확보시설� 조건�
� � 1� 추가확보시설은� 등록� 서류를� 구·군에� 제출� 후� 승인된� 시설만� 활용가능(사전신고� 필수)

� � � � ※�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배상책임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 � �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 � � �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 � � � ※� 협약기간은� 최대� 2년� 이후� 재협약� 시� 관할� 구청에� 추가확보시설� 재신청� 필수

� � � � ※� 지점� 형태의� 운영� 방지를� 위해� 기존의� 체육관,� 학원,� 교습소� 등의� 장소� 계약을� 통해� 일부� 시간대와� � �

� � � � � � 특정요일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

� � 3� 추가확보시설의� 지점� 형태� 운영�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공기관� 시설� 기준� 확보� 등� �

� � � � � 자체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의� 제공기관으로� 등록� �

� � 4�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단,�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은�허용�※�사회복지거주시설�및�거주시설과�함께�운영되고�있는�특수학교�불가

� � 5�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제16호� 서식)� 활용

추천기관

⇒

추천기관

⇒

지원단

⇒

검사기관

⇒

이용자

⇒

구·군

추천서

작성

전자공문�발송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적정여부�검토�및�

확인서�발급

(이용자)

임상심리평가�

진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선정여부�결정�

및� 대상자�

확정� 안내

사업명 수시접수� 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 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생활영농

기술지원서비스
분기별(2월,� 5월,� 8월,� 10월)� 20일~21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필요� 시� 날짜� 상관� 없이� 수시� 접수� 가능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매월� 20일~21일� 수시� 접수� 가능

*2023년� 4월7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온라인신청경로� :�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마음건강지원

*2024년� 사업� 종료에� 따른� 8월까지� 이용자� 모집� 완료
일상돌봄서비스 매월�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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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기준� 준수
� � �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 � � � 2)� 기관방문형

� � � � ①�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 � �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 � � �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 �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 � 3)� 재가방문형

� � � � ①�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 � �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 � � 4)� 집단활동형

� � � �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 � � �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 � � �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 � � �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 � � �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 � � �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 � � � � ※� 제공기관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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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108]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6세(2018년생)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

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이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

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재활학, 특

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1,920시간) 이상

   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480시간) 이상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제공인력은 2024년부터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합니다.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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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매월 부모상담 및 교육

       ③ 매월 서비스 결과 월별보고서 작성 및 배부 

       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CDI, CBCL, SELSI 중 1개 이상)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3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1:1~1:3)

  ※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1:1)을 원칙으로 함

  ※ 단, 집단 서비스가 1:1서비스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⑦ 서비스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⑨ 제출서류

1.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

2. (해당시) 심화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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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0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2006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

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

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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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 제공기관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자격기준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13,440시간) 이상 또는 석사학
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9,600시간) 이상인 자

  ※ 신규기관으로 등록하는 기관에 언어재활사가 슈퍼바이저로 등록할 경우, 해당 기관은 언어프로그램만 
진행 가능

 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③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제7
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심리운동 포함)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1,920시간)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제공인력은 2024년부터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합니다.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
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
초과

~160%이하

중위소득160%
초과

~18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90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90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 재판정의 경우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정규모집 시 신청 가능
  ※ 서비스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가능
  ※ 중도에 그만 둘 경우 신청 불가

⑤ 제출서류

○ 신규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 재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2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5. 사전,사후검사지(동일한 도구 활용) 및 결과보고서
   (사후검사지와 부모보고검사지가 동일할 수 있음 / 객관적, 주관적 검사 모두 실시)
   (ex.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
 6. 서비스 종결 평가서
※ (공통) 전문가보고와 부모보고 검사자 동일
 - 재판정일 경우 전문가보고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기존에 했던 검사 결과지 사본을 제출  
   가능하며, 부모보고검사만 진행 필요.
 - 부모보고검사는 전문가보고검사를 진행했던 검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상담을 진행  

   하고 있는 기관이 검사가능 기관일 경우는 기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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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기본서비스 (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

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

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
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
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
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
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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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

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

2. 부가서비스 (선택)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② 부모교육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  
     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필요시 및 수시

※서비스 내용에서 삭제된 인지프로그램 제공은 서비스 인정 불가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

구를 활용함(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주관적 검사는 실시해야함)

  ※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
  ※ 부모보고검사로 위의 도구 활용했다면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

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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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  제공인력 소견서에는 소집단 프로그램 필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 서비스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작성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슈퍼바이저 지정기준 :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전일제) 인력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

  ※ 슈퍼바이저 자격 취소 : 슈퍼바이저가 근무시간 내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확인될 경우, 슈퍼바이저 지정 취소

○ 서비스 이용자 개별 슈퍼비전 제공

- 슈퍼바이저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시로 제공함 

- 초기상담 기록지의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내 슈퍼바이저 의견을 추가하여 서비스 개입방향 및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제공 1/2 시점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중간 평가서 작성 시 치료 개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슈퍼비전 실시

- 슈퍼비전은 제공인력과 슈퍼바이저 일대일 대면으로 진행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슈퍼비전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제공서비스 인정불가

○ 기관은 정기 사례발표회(case conference) 또는 정기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사례회의는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0%이상 참석하였을 때 사례회의로 인정 

- 사례회의 1회당 논의하여야 하는 사례건수는 1건 이상

- 소속기관의 제공인력들과 수시로 관심 사례를 논의하는 수시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사례회의 진행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의 경우 비대면이 가능하나 사례발표자와 슈퍼바이저는 기관에 함께 내방하여 

  회의 진행

○ 슈퍼비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 항목

- 사례개요(개인정보, 현재문제, 발달사, 가족구조, 사회적 기능 등) , 임상적 증상과 회기 목표, 

  치료단계,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향후 회기에 대한 계획, 기타 

○ [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

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객관적 검사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YSR,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주관적 검사 놀이평가(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 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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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08]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2017년생~2009년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청소년상담사,초·중등학교정교사,전문상담교사,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 "사회복지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 교육론을 이수하고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한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

  5. 글로벌아동홈스쿨 제공인력은 한국 2년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여성 중 국제어 사용 혹은 국제어를 공용

으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전문대졸 이상 또는 국제어 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방과후강사양성과정수료, 어린이영어지도사과정수료, TESOL자격증수료)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4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84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56천원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 가격 대비 20%상향, 168천원까지 가능(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비전형성 기본 유형 

  ① 리더십프로그램               ② 진로탐색프로그램 

  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글로벌아동홈스쿨

  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 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

  ※ 서비스횟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구·군의 사전승인 후 서비스 진행 가능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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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으로 프로그램 계획시, 리더십프로그램 및 진로탐색프로그램 필수구성

   ▹ 글로벌아동홈스쿨로 프로그램 계획시, 글로벌인재양성 및 자질함양과정,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과정 모두 필수구성 (※단순 영어학습 지도서비스 제공불가)

   ▹ 서비스 내용 관련 12개월에 대한 워크북, 자료집 등 필수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 대상 서비스 효과 검증(소감문, 감상문 등)을 위한 결과물 취합

       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 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

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진로준비행동검사)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을 통해 직업의 기능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단순 학습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은 기준정보(서비스내용) 미준수 임.

⑥ 집단규모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홈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 (1:1~1:12)

※ 집단규모가 1:2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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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108]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

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2017년생~2012년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청소년상담사, 초등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1,920시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

  5.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6.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체험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동일한 체험공간에서 반복적인 서비스 제공 불가, 매회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 (필수)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사회성 증진 활동 (선택)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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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

       ③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결과(소감문, 감상문 등) 결과물 취합·배부  

       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사회성척도검사) 의무실시

  ※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



- 15 -

 [190108]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1964년생)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

  3. 문화활동 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90천원 80천원 70천원 6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20천원 30천원 40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상시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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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단순 운동 및 손유희, 스트레칭, 노래 등 서비스 제공 불가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③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연1회 이상) : 자체 기량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 또는  

          외부경진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생활만족도 검사)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 (1:1~1:20)

○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소재지) 필수 기재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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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08] 어르신 생기발랄(구. 실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치매, 우울, 자살 등 노년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치매예방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즐거운 삶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1959년생)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인지,놀이,상담 등 관련 민간자격소지자

  4.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치매 예방 관련 자격소지자(취득과정 60시간 이상)로서 「자격기

본법」제17조에 따른 인지,놀이,상담 등 민간자격소지자

  ▶「자격기본법」 제17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1회 (만70세 이상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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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

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월8회

(주2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치매․우울증․자살생각척도, 생활만족도 중 2개 이상 실시) 의무 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1:1~1:10)

  ※단일공간에서 집단규모 통합 실시 불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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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08] 사랑나눔안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임산부 또는 출산 관련 질환자,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 진단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퇴행성 질환자의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발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④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 특례 : 기관장(안마사) 포함 1명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8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51,200원 134,400원 117,600원 100,8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33,600원 50,400원 67,200원

 ※ 가격규제 일부 완화사업 : 재가방문서비스에 한하여 서비스 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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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주1회

회당 6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⑦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⑧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⑨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서비스 제공장소 제한 : 기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가능하며, 노인이용시설

                        (경로당)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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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2000년생)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

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3.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720천원/반기 (12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재판정 5회(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렌탈 12개월
정기정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신체불편정도조사) 의무실시 

⑥ 집단규모 ○ 해당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국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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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108]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2017년생)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
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4시간 이상)을 연1회 의무이수  
   2.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  

하여아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
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대상에 한하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
   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1. 장애인, 임부(임신 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2. 만7세 이상 심신유약자 및 비만, 만65세 이상 노인 : 140천원/월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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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상향, 1~3등급은 216천원까지, 4~6등급은 168천원까지 

                      가능(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별 맞춤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60분(월1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60분(월1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60분(월1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60분(월1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월8회)

 또는 주3회, 회당60분(월12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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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 건강상담 시,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운동지도기록지 등)를 필히 작성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① 반기별 1회 기본프로그램 실시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건강체력 측정/평가, 체성분검사 중 한가지 이상) 

     의무실시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1~3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4~6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 노인이용시설(경로당)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1:1~1:8)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수영장, 강좌 전용공간)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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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08] 직업능력발달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장애인, 경력단절자,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2010년생~1960년생)

○ 우선순위 :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2. 장애인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 일반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직업능력발달서비스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

○ 장애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학사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예자격증 중 토탈공예자격증은 제공인력 자격으로 인정 불가하며, 개별 공예자격증으로 등록 가능

※ 공예관련 실무경력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경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  

실무경력도 인정되나,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민간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

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차액은 본인부담)

※추가 부담금 및 재료비 청구 불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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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상시

 ※ 서비스 횟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구․군의 사전승인 후 서비스 진행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③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검사(진로욕구조사와 적성검사), 사후검사(자격증 취득현황과 이용 만족도)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장애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 일반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식품․위생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대표 및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개시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

진단 대상자)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 필수 실시(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 필수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고급과정 운영에 따른 재료비 가격 상승분은 서비스 이용자 동의에 따라 본인부담을 원칙

○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준하여 제공기관 운영



- 27 -

 [170108] 가족이음 서비스(구.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 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 또는 교육 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사회복지학, 가정학, 심리학, 상담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학사 학위 취득 후 가족

상담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부모교육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전문자격증 필수 소지자)

3. 사회복지학, 가정학, 심리학, 상담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학위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부모교육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전문자격증 필수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월4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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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부모자녀관계척도 K-PRQ) 의무실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용자는 사전·사후검사로 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 K-PSI척도 가능)
  ※ 부부이음 이용자 : MMPI, BDI중 1개 사용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심리상담 프로그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원칙)

○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 집단규모 1:1은 50분, 1:2이상은 120분 서비스 제공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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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08]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미혼모, 한부모, 2. 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 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심리상담 제공인력 

    ①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개월(480시간)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2.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산모학교서비스 관련 교육 경력 3개월(480시간) 이상인 자

   ②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산모학교서비스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3.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산부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 가능

    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중 임산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아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등)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년(5,760시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서비스 신청 후 10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재판정 1회(우울증 고위험군)

※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http://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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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심리지원서비스 및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각각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심리지원 또는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각각 별도 제공기관을 선택가능하나 반드시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여야 함 (※1개 서비스만 이용 불가)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이용자가 2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관 정보를 파악하여 기재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심리지원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 

          - 산모학교서비스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우울증 자가척도 또는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등록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제공기관은 분리등록 가능

  ※ 1개 서비스만 진행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명에 병기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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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08]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 정서안정과 귀농·귀촌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1984년생~1954년생)

○ 가구특성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분기별(2,5,8,10월 20,21일) 접수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1,920시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2. 농업, 특수작물, 생활농업, 도시농업에 3년(5,760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

  3.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사업에 2년(3,840시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생활영농서비스 종사자로 경력 2년(3,840시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32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48천원 72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칡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월1회(주1회)

(회당 90분)

 ※ 가격규제 완화 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차액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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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영농기술인지도 또는 생활만족도)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33 -

 [990308] 성인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35세(1989년생)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 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전문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1,920시간) 이상인 자

  2.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2년(3,840시간) 이상인 자

  3.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 6개월(960시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6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가격규제 완화사업 : 서비스가격 대비 20% 최대 상향, 240천원까지 가능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1회(신청시 서류와 동일)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주1회/월4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가족상담 진행
필요 시

(회당 50분)



- 34 -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신청 된 대상자 욕구 조사 (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 

○ 사전․사후 검사 심리평가도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중 한가지 이상 활용하되, 

HTP, KFD, SCT 등 주관적 검사를 활용할 경우,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객관적 검사를 추가 진행하여야 함)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단, 가족상담 진행 시에는 이용자 가족까지 대상 인원으로 함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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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408] 가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맞벌이, 한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돌봄과 가사등을 양립하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 강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 우선순위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2.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

  3.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등 관련 민간자격 취득자

  2.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5.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구·군청장이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2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중위소득

160%초과

~180%이하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지원금 198천원 176천원 154천원 132천원 110천원 88천원

본인부담금 22천원 44천원 66천원 88천원 110천원 132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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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불가 서비스

-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장보기

- 소요시간이 긴 커튼 및 이불빨래, 계절옷 정리

- 화장실/베란다 물때, 창틀 청소 등 묵은 청소 불가

주1회/
(회당 3시간)

월4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환경, 이용 욕구 파악,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 사항 안내

   * 이용자 수칙 안내 필수

    (이용자와 제공인력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 필요)

  2. 2단계 : 제공인력 매칭, 서비스 제공계획서(서비스 우선순위 및 시간) 및 계약서작성

   * 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

  3. 3단계 :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필요시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욕구 파악‧연계)

  4. 4단계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필요시 서비스 제공 계획 조정

  5. 5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제공기관)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가정) 원칙 (1:1 원칙)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⑨ 제출서류

※맞벌이가정

1.임금근로자: 제출서류 없음(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2.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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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0301]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연도� 내� 종료� 안내

� �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설(‘24.하)에� 따른� 사업종료� /� 이용자� 모집은� 2024년� 8월까지� 완료

항목 내용

①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서 역할 촉진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2005년생~1990년생)

○ 우선순위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 

③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지침 준수

○등록기준 : 기관장 1인(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요건을 갖춘 자), 관리책임 1인(기관장과 중복 가능), 

상담실 33㎡, 제공인력(기관장이 대체가능),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A형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2명 충족, B형은 제공인력 1명,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 B형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 모두 제공할 경우, 상담실 면적은 12㎡ 구비 

   (임차, 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 필요)
○제공인력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A형 B형

서비스 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 이용자가 A형, B형 선택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 제공주기 제한 없이 3개월간 총 10회 제공(단. 바우처 시스템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 서비스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재판정은 선정일 3개월 이후 가능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재판정 선정 후 사전검사는 최초상담의 사후검사로 갈음하여 상담서비스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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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1:1)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등록절차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등록

○ 신청 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유형(A, B) 선택하여 신청 후 이용자 선정 및 제공기관 안내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1. 경력산정기준 :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경력으로 인정

       -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3년 : 5,760시간, 4년 : 7,680시간, 5년 : 9,600시간 

    ② 시간단위(주단위, 월단위 등)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1개 이상)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24.01.01.~2024.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허위 경력으로 확인될 경우, 제공인력 등록 취소

⑨ 제출서류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 

 ※ 재판정 시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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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기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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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800101, B형 :800201, C형 :800301]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기본)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청소(가구내방, 거실, 및주방, 화장실한정) 및설거지, 쓰레기배출과주거공간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총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제공인력

가) 돌봄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 :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
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가격산정

① A형, C형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② B형 :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수가를 달리 적용해 시간당 1만 8천원
※ 2024년 3월부터 변경 수가 적용
※ 야간·휴일 및 고난도 사례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가산 적용 가능하며, 가산률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 41 -

□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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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401] 식사‧영양관리 지원 서비스(특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주 2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
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3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영양보충식 
등 고려 등)

월 8회
(주 2회)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월 1회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
기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제공
인력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
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ㆍ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ㆍ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ㆍ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가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
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가격
산정 월 2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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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501] 병원동행 서비스(특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거동이 불편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

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ㆍ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door to door)

  ※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ㆍ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ㆍ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00~20:00, 주말 09:00~18:00

(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의무성X)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활동보조 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제공
인력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가격
산정

시간당 1.5만원(인력 1인 기준)

  ※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단,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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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01]심리지원서비스(특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
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가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제공
인력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마)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가격
산정

월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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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서비스 종류별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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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상 담 기 록 지(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 리 번 호 성 명  상 담 일 시   .    .   .(   :   )

생 년 월 일 상담 장
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기타   (          )
전 화 번 호

(집)  

(H.P)

주 소 보 호 자
연 락 처보 호 자               관계(    )

대 상 구 분 □ 수급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                □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상 담 내 용

 □ 
  -
 □ 
 -
 □ 기타 
  -

슈 퍼 비 전 
내 용

 □
 □ 
 □ 
 □ 

상 담 결 과
및

조 치 사 항

 □
 □ 
 □ 
 □ 

<안내사항>  
  
제공기관 :   슈퍼바이저 :                                     (서명)    상담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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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간점검 보고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           세)
프로그램 명 제공방법
서비스 기간                      슈퍼바이저
중간평가일 제공인력 

주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에 
따른 개입 목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내용

보호자 상담
(상담내용 및 
새로운 욕구)

목표에 따른 
변화정도

슈퍼비전 내용

추후 개입 목표

추후 개입 계획

중간보고일 작성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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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결과보고서

일�시 2024년�월� 일� 00:00� ~� 00:00 아동명 � � � � � � � � � � � � � � � (� � � � � 세)

슈퍼바이저 성명:� � � � � � � � � � � � � � � � � � (인) 제공인력 성명:� � � � � � � � � � � � � � � � (인)

1. 사례개요(개인정보, 현재문제, 발달사, 가족구조, 사회적 기능 등) 

2. 임상적 증상과 회기 목표

3. 치료단계                    

4.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5. 향후 회기에 대한 계획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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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회 의  계 획 서

결

재

담  당 슈퍼바이저 기관장

사례

회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일    시

장    소

회의주제

발 표 자

회의방법

회의

내용

  1. 

  2.

  3. 

  4. 

회의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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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결과 보고서

결

재

담 당 슈퍼바이저 기관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첨부사진

첨 부

1. 사례회의 발표자료

2. 슈퍼비전 결과보고서

3. 사례회의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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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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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